
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

1.사회복지

시설경력
100%

 가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

 →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, 법령에 규정

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

 예：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

로 규정되었으므로,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

 나.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

경력(단, ’05. 7.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)

 → 해당 시설장 및 시⋅군⋅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

 다. 한국사회복지관협회(지회 포함)근무 경력(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에 

한함)

< 변경 내용 : p.83쪽>

 1)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

가) 경력인정의 범위

① 경력환산율표 적용

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

보 건 복 지 가 족 부

수신자  수신자 참조

(경유)  

제목 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 수정사항 안내

          1. 사회서비스자원과-632(2010.2.17)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.

          2. 기 배포한 「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」내용 중 

편집상 착오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여 통보하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○ 수정사항 : p.83쪽 내용추가

          * '09년 지침부터 반영된 사항이 편집상 착오로 누락(추가사항은 파란색 표기)

붙임 :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 최종본(전문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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